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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국제통상)

2015년 시행 5급(행정) 공채 제2차시험

응시번호 : 성명 :

제 1 문. A국은 자국 내에서 적포도주와 백포도주를 생산하면서 동시에 B국과 C국

으로부터도 포도주를 수입하고 있다. B국은 A국에 주로 적포도주를 수출하고,

C국은 A국에 주로 백포도주를 수출하며, A국은 B국과 C국에 치즈를 수출하고

있다. 2015년 3월 A국은 B국과 C국에 자국산 치즈에 대한 관세 인하를 요청

하였다. 이에 B국은 A국의 요청을 거절하였으나, C국은 A국의 요청에 따라

치즈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하하였다. 이후 A국은 자국의 양허표에서 적포도주와

백포도주를 구별하고, 백포도주에 대한 관세를 10 %로 인하하였으나 적포도주에

대해서는 관세율 40 %를 계속 유지하였다. 또한 A국은 적포도주와 백포도주에

동일하게 부과하던 소비세를 개편하여, 백포도주에 대해서는 10 %의 소비세를

부과하는 반면, 적포도주에 대해서는 30 %의 소비세를 계속 유지하였다.

(A, B, C국은 WTO 회원국이며, 언급된 국가 이외의 다른 국가들은 A국에

포도주를 수출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총 40점)

1) B국의 법률대리인으로서 A국의 조치가 어떤 WTO 규범에 위반되는지와 그

이유를 논하시오. (30점)

2) A국의 법률대리인으로서 A국의 관세인하 조치가 WTO 규범에 위반되지

않음을 주장하시오. (10점)

제 2 문. 국제법상 국가의 일방적 행위(unilateral act)의 유형과 효력을 논하시오.

(30점)

제 3 문. 민간 크루즈선이 국제항행에 이용되는 해협을 항행할 때 적용되는 통항제도를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에 기초하여 설명하시오.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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